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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이은영
2133-5165

이현숙
2133-5195

권세호
2133-5183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7예산액 (A) 2018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5,000,000)
7,700,000

(x5,000,000)
7,500,000

(x-)
△200,000

(x-)
△2

자치단체경상보조
금

(x5,000,000)
7,700,000

(x5,000,000)
7,500,000

(x-)
△200,000

(x-)
△2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 25개 자치구 드림스타트 운영

사업비
(당해년도)

7,500,000천원 [국비]5,000,000천원 [시비]2,500,000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
25개자치구*300,000,000원

= 7,50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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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7,500,000

사업계획 수립 2018.01~2018.02

보조금 신청 및 교부 2018.01~2018.12 7,500,000 월별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

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18.12~2018.12

□ 사업목적
○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

건강,복지,보육,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

보장 및 가난 대물림 방지
○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

맞춤형 종합적인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

□ 사업근거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7조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)
○ 「아동복지법」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,
○ 아동복지법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,
○ 아동복지법 제59조(비용보조)
○ 『2015 드림스타트 사업안내』(보건복지부)

□ 사업내용
○ 드림스타트 운영

□ 추진경위
○드림스타트
-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
- 2008년 드림스타트로 명칭 변경
- 2015년 드림스타트 25개 전 자치구 설치

○아동복지관
- 2013.5월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개관(시 예산 3억원 지원)
- 2014년~2016년.: 시 예산 2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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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25개 자치구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의 문제를

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건강, 복지,보육,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

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의 보장 및 빈곤대물림 방지

2015년도 ○드림스타트(기존) 21개소 + (신규) 4개소 설치 및 운영

2016년도 ○드림스타트 25개소( 전 자치구) 시행

2017년도 ○드림스타트 25개소( 전 자치구) 시행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4
(x4,200,000)
6,800,000

(x-)
0

(x-)
0
(x4,200,000)
6,800,000

(x3,819,807)
6,140,291

(x-)
0

(x380,193)
659,709

2015
(x4,600,000)
7,300,000

(x-)
0

(x-)
0
(x4,600,000)
7,300,000

(x4,564,346)
7,196,519

(x-)
0

(x35,654)
103,481

2016
(x5,000,000)
7,800,000

(x-)
0

(x-)
0
(x5,000,000)
7,800,000

(x5,000,000)
7,800,000

(x-)
0

(x-)
0


